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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대법 ‘은행 통화선도·스와프 합산’ 법무뉴스

- 교육세 산정 때 외화파생상품 손익도 반영

- 세무서 승소 취지 원심 파기 환송

교육세를 산정할 때 통화선도와 통화스와프 

평가 손익도 외한매매익에 포함해 과세표준

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
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외국계 

A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

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

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

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.

통화선도란 미래의 특정시점(만기)에 계약

된 통화를 사거나 파는 것이다. 통화스와프는 

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외환을 거

래하는 것을 말한다. 이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

〈서울 서초구 대법원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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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만, 반대로 환율 

시장이 더 좋아지면 외환거래로 인한 손해를 

볼 수 있다.

A은행은 2010~2013년부터 교육세를 신

고·납부하면서 통화 선도·스와프 평가손익

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. 하지만 개정

법 등을 근거로 2014년부터 통화 선도·스와

프 평가손익을 과표상 ‘외한매매익’에 포함하

기로 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한 2010~2014년 

교육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다. 하지만 세

무당국이 A은행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송사가 

벌어졌다.

1·2심은 통화 선도·스와프 평가손익이 교

육세법 시행령이 정한 ‘기타영업수익’에 해당

해 외환매매익에 포함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

의 손을 들어줬다.

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. 대법원 재판부는 

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‘외환매매익’에 외

환평가익도 포함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A 

은행사의 통화 선도·스와프 평가손실과 외환

매매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.

재판부는 “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 가격

과 다른 방향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위험을 

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므로 외화현물과 

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

람직하다.”고 판시했다.

(출처/세계일보)


